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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기자회견
일시 년 월 일 시: 2012 6 4 11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층 대회의실: 2
공동주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 , ,

는 모임 일본 제 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일( ), 2 (
본 강제연행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일본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 ), ,․
해마루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
대법원 판결의 의의1. 김미경 소송대리인_
소송 계획2. 장완익 소송대리인_
강제동원 관련기업 협상을 위한 운동3.

_나카타 미츠노부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
강제동원기금법 제정을 위한 한 일 공동행동4. ・

_야노 히데키 강제연행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입찰제한 감시 강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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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의의1. 김미경 소송대리인_
대상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미쓰비시 사건: 2012. 5. 24. 2009 22549 (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2012. 5. 24. 2009 68620 ( )

대법원이1. 최초로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사건에대하여판결을하면서 강제동,
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패소했던 각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판결의2.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
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
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하급심법원은일본판결의효력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 ,
사회질서에비추어허용될수없다고할수없다고판단하고일본판결에서패소했던원고들
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가불법임을명백히밝히고 일본판결이대한민국헌법의핵심적가치와정면으로충돌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쓰비씨3. 중공업주식회사와 구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구 일본,
제철 주식회사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의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전후처리 및 배상채무해결을 위한일본국-
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회,
사의대한민국국민에대한채무가면탈되는결과가되는것은대한민국의공서양속에비추
어 용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위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 , ,
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구 회사와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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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의 일본 하급심 판결에서도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이 사실상 영업재산 이사- , ,
종업원 회사 마크 등의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급, ,
심에서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후퇴를 보였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

대법원에서4. 최초로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
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하였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하급심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대법- ,
원의 첫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청구권협정은일본의식민지배배상을청구하기위한협상이아니라한일양국간재정적민- ·
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 ,
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용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을5. 강제동원한 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
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준거법이대한민국의현행민법임을명시하고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본원심판결의위- ,
법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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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획2. 장완익 소송대리인_
소송 내용1)

대법원판결에 따라앞으로한국법원에일본의강제동원전범기업들에대하여강제노동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추가 소송 및 새로운 소송 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통하( ) .
여 피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피해자 소개2)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장학준 외 명 명 명부180 (3,929 )○ –
장학준 년 월 일생 충남 태안군( ) 1917 2 15 ,張學俊
강제동원 기간 년 오사카 폭격시 도망1943 1945 ,–
년 고쇼다다시 교수가 발표한 연행조선인미불금 공탁보고서 에 일본제철주* 1991 ( )古庄正 ｢ ｣

식회사 가마이시제철소 명 오사카사무소 오사카공장 명 야하타제철소 명 총690 , 197 , 3,042
명에 기록3,929
이 기록을 근거로 년부터 년까지 보추협에서 직접 조사한 수가 명임* 2001 2002 181 .

주시회사 후지코시 김정주 외 명 명 명부21 (356 )○ –
김정주 년 월 일생 서울 송파구( ) 1931 8 2 ,金正珠
도야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간, 1944. 6. 1945. 10.–
일본 소송 패소 도야마지방재판소 제소 최고재판소 패소* (2003. 4.1. , 2011.10.24. )
주식회사 후지코시공탁금 명부에서 차파악한 명중 명은 일본에제소한 원고임* 1 35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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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관련기업 협상을 위한 운동3.
나카타 미츠노부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

미쓰비시 중공업 월 일 화해 협상1) : 6 4
후지코시 월 일2) - 6 8

후지코시 도쿄본사 앞 집회 빌딩12:00~13:00 ( )汐留住友
일본국회 원내집회 참의원의원회관15:00 16:30 ( B-102)～

* 한국 참가자 김정주 원고 최희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세은 김계순의 손녀( ), ( ), ( ), ( )

제 차후지코시강제연행 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2 ・
나카가와 무라야마TEL 090-2032-4247 090-9768-2533： （ ）、 （ ）

HP:http://www.fitweb.or.jp/~halmoni/
참고자료 후지코시 팜플릿 참고3.-※

신일본제철 월 일 도쿄 총행동3) - 6 20
신일본제철 도쿄본사 앞 집회 신일본제철 측과 교섭 후 원고면담12:20~ ,
일본국회 원내집회와 기자회견15:00~17:00

한국 참가자 김규수 신일본제철 재판원고 장완익 변호사* ( ), ( )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카타 미츠노부TEL 090-8482-9725 0： （ ）、 90-2062-5695 우에다 케이시（ ）

참고자료 신일철 팜플릿 참고2.-※

신일본제철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라 지금이야말로 법을 엄수해야 할 때다! !
2012.6.4.

일본제철원징용공 재판지원회

한국 대법원 판결1.
한일강제합방으로부터 년이 지나 한일합방 불법론 무효론에 근거하여 일본 식민지 지배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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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한민국의헌법정신과양립할수없고 헌법의핵심가치와정면에서충돌하는것임을명확,
히 한 역사적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과 더불어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정부의 한일협정 해결론에 경종을 울린 것‘ ’ .
과거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세계적 흐름에서 나온 획기적인 판결.

최근 대응2.
신일본제철본사앞 도쿄 격주수요일 오사카지점앞 격주금요일 출근길항의홍보활동( , ), ( )

년 번에 걸친 본사 방문2011 4 (7/21, 10/24, 12/15, 2/21)
한국 국회의원 명 서명제출7/21 61
세 원고 방일 본사 방문 사측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간 기다리게 함10/24 89 , ( , 3 )

12/15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를 문전박대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를 문전박대2/21

앞으로의 계획3.
신일본제철 본사 앞 행동 도쿄 총 행동6/20 ( )○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신일본제철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다- , .
한국대법원판결내용을일본국회의원에게전달하여강제연행문제의정치적해결이필요-
하단 인식을 넓혀 나간다.

신일본제철 주주총회6/26○
주주총회에서질의해서답변을이끌어내고 주주의이익을위해서도해결이필요하단요지- ,
의 말을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남긴다 주주총회 참가 전 신일본제철에 사전질의서를 보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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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기금법 제정을 위한 한 일 공동행동4. ・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

한국인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설립 법안 개요1.
이 법안은 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 네트워크가 년에 피해자 지원단체 연구· ‘ · ’ 2010 ,
자 변호사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되었는데 법, .
제국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
재단 설립법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처럼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문제해결· ‘ , , ’
을 목적으로 한 것.
법안 핵심내용 가지· 3 .
보상 대상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노무동원 계획 및 국가의 관여에 의해 한반도에서 강①

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과 그 유족.
②일본정부와관련기업이공동으로출자해서재단을설립하여보상금지급 미래사업을실시,
피해자 인정을 위해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정부기업의 소장 자료 등 관련 자·③
료 제공 의무화.
월 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재단설립 법안의 조기제안 심의 성립이 요구되고 있다5 24 , , , .

입법을 위한 당면행동 계획2. .
월 일 한국 대법원 판결의 내용 의미를 일본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일본 사회에 주지시5 24 , , ,

키고 이해와 지지를 얻는 활동을 추진하면서 우선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할 그룹을
만든다.
일정·
월 일 국회 내 모임 개최 대법원 판결 보고회 피해자 호소- 6 20 ( , )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 국회의원 법률가 등의 참가를 호소하는 강제노동 피해- 15:00 , ‘∼ ․
자보상 입법 실현을 추구하는 한일 행동 을 시작’ .
월 월 국회의원시민 공동 학습회 개최 회- 6 7 · (2 3 )∼ ∼
여당 내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과 시민단체가공동으로 강제노동 문제해결의 필요- ‘ ’
성과 그 해결 방법 입법안 등을 공부하고 검토하는 장을 마련( ) .
월 일 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실현을추구하는한일행동 찬동인 명발표기자- 8 13 ‘ ’ 1000
회견
참고자료 기금법안4-※



8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내 입찰제한 감시 강화5.
년 월국회재정위원회와기획재정부가정부조달협정상개방대상의공공기관이아닌1) 2011 8

기관 비양허기관으로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 개 이해당 에대한강제동( , , (263 ) )
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내 입찰을 제한하는 데 합의함.
이명수의원실에서조선인강제동원관련일본기업중 차 전범기업 건과 차조사대2) 1 ‘ ’ 136 2
상 기업 건을 발표함70 .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전 강제병합 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 한일3) ( 100
과거청산운동 연대단체 가 년도 중요사업으로 입찰제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2012 .
비양허기관에 대한 정부 명령의 전달과 시행 조치 확인 공문 발송①
지방의회와 관련 시민단체에 감시활동 강화 협조 요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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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재판개요1 -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년 오사카(1997 )①
원 고 신천수 여운택: ,
변호사 : , , , , ,松本建男 井建雄 幸長裕美 奧村秀二 竹下政行 金喜朝
피 고 일본국 신일본제철주식회사: ,

신일본제철 오사카제철 재판 연혁< >
1997

월 일12 24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제소원고 신천수 여운택( , )

1998

월 일4 11 일본제철 차 재판설명회2

월 일6 28~30 신일철 본사 집회 재판 보고회,

2000

월 일5 9 신일본제철 제 차 공판참석 원고 신천수 여운택방일11 _ , ( )

월 일10 18 포항제철 신일철 제휴에 따른 과거청산촉구 결의대회 소식지 발행-

2001

월 일3 16 포항제철 신일본제철 제휴저지 집회 개최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앞- ( )

월 일3 27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심 원고패소1

월 일4 22~24 강제연행 전국네트워크 야노히데키 사무국장 신일본제철 재판 항소 협의차 방한,

월 일9 22 신일철피해자 현장조사활동충청남도 일대( )

월 일10 19~21 일본제철징용자 차 현장조사 활동 전개전남 장흥 충북 청주2 ( , )

월 일11 24 일본제철 피해자 대책회의종로오피스텔 호( 505 )

2002

월 일1 19 제 회 일본제철징용피해자회 결성대회대전1 ( )

구분 재판소 제소 항소일, 판결일 내용
심1 오사카지방재판소 1997.12.24 2001.3.27 원고패소
심2 오사카고등재판소 2002.7.31 2002.11.19 항소기각
심3 최고재판소 2003.1.29 2003.10.9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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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1 24 일본제철징용피해자 제 차 항소심 공판오사카지방재판소 호 법정1 ( 202 )

월 일4 5~6 일본제철징용피해자 조사활동김은식 신천수 나까다 외 춘천 일대( , , _ )

월 일4 16 일본제철징용피해자 제 차 항소심 재판오사카지방재판소 호 법정2 ( 202 )

월 일7 1~3 신일철본사앞 시위 재판 보고회,

월 일7 31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

월7 일본제철오사카재판 고등재판결심 전후보상 총 행동

월 일11 19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심 항소기각 재판보고회2 ,

2003

월 일1 29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최고재판소 항소

월 일2 18 일본제철 제소건 협의한국노총 사무실ILO ( )

월 일6 26 신일본제철 본사 앞 시위도쿄( )

월 일9 22 일본제철징용자재판 보고회 야노 나카타 씨 방한엘림부페, ( )

월 일10 9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 최고재판소 항소기각

2004

월 일5 8 신일본제철재판지원회 나카타 사무국장 방한 원고단과 소송 관련 협의서울역 트레인스, (

레스토랑)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년 서울(2005 )②
원 고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 , ,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피 고 신일본제철주식회사:

2005

월 일2 28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서울지방중앙법원 제소

2008

구분 재판소 제소일 판결일 내용
심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2.28 2008.4. 3 원고패소
심2 서울고등법원 2008.4.25 2009.7.16 항소기각
심3 대법원 2009.8. 5 2012.5.24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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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4 3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패소서울중앙지방법(

원)

월 일4 25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

월 일12 26 신일본제철 소송관련 사무국변호인단 방한오쿠무라 나까다 장완익 김미경 등간담회· ( , , , )

2009

월 일5 28 신일본제철소송결심 서울고등법원_

월 일7 15~17 신일본제철 소송 지원단 방한 항소심 판결 및 간담회일본 사무국 나카타 미츠노부 우( : ,

에다 김미경 변호사, )

월 일7 16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월 일8 5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항소

2011

월2 19~21 일본제철 지원회 우에다 나카다씨 방한 장완익 이희자 공동대표와 재판관련 논의, ,

월 일12 14 신일본제철 항의방문 군사우편저금신청공동대표 장완익 명 군사우편저금확인 요청자, ( 10

료 전달)

월 일12 15 공동대표 장완익 출국 신일철 본사 방문,

월 일 일2 19 ~21 신일본제철 사장 회장 집 항의방문 실일본제철 도쿄총행동 군사우편저금관련 논의김민, , , (

철 이희자, )

월 일5 24 신일본제철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년 부산(2000 )③
원 고 김돈영 박창환 이근목 이병목 정상화 정창희: , , , , ,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 ,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미쓰비시 중공업 재판 연혁< >
1999

월 일10 2 전후보상 심포지움 참가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제소 가능성 협의,

월 일12 6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방문 한국제소 입장 표명,

구분 재판소 제소 항소일, 판결일 내용
심1 부산지방법원 2000.5.1 2007.2.2 원고패소
심2 부산고등법원 2007.3.6 2009.2.3 항소기각
심3 대법원 2009.3.16 2012.5.24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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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월 일1 8 히로시마미쓰비시재판 변호인단 피해자들 의사 타진,

월 일4 9 미쓰비시중공업 재판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종로 하이트광장( )

월 일4 18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 대한 의견일정 최종 점검·

월 일5 1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제소부산지방법원( ) 

월 일5 16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관련 간담회종로오피스텔 호( 505 )

월 일9 27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차 재판부산지방법원 호 법정1 ( 13 )

월 일11 1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차 재판부산지방법원 호 법정2 ( 13 )

2001

월 일2 28 미쓰비시 미츠이 징용자 미국법정제소 기자회견정동 세실레스토랑, ( )

월 일3 19 미쓰비시중공업 재판 공정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탑골공원( )

월 일3 21 미쓰비시중공업 재판 제 차 공판부산지방법원 호 법정5 ( 13 )

월 일4 20 미쓰비시중공업 재판 제 차 공판부산지방법원 호 법정6 ( 13 )

월 일5 2 미쓰비시중공업 부산지법제소 주년 기념행사부산역 광장 사무국 원고참석1 ( , , )

월 일5 18 미쓰비시중공업 원고 부산대학교 강연김은식 국장( )

2005

월 일1 19 미쓰비시재판 히로시마 고등재판소판결 보고집회

2007

월 일2 2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월 일3 6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부산고등법원 항소

2009

월 일2 3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

월 일3 16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항소

2012

월 일5 24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주식회사후지코시손해배상청구소송 년 도야마(2003 )④
원 고 : 김계순 김명배 김영철 김정주 나찬덕 나화자 박도일 박소득 박순복 박윤정 박정, , , , , , , , , ,

숙 배순례 서금남 서금연 성순임 안희수 이복실 유찬이 이금순 이자순 전옥남, , , , , , , , , , ,
최희순 하무남,

변호사 : , , , , , , , , ,島田 廣 飯森和彦 浮田美 村 回 加藤喜一 川本藏石 菊 賢一 菅野昭夫 中村正紀
, , , , , ,野村侃靭 橋本明夫 二木克明 前川直善 松山悅子 山田 博 吉川健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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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후지코시:

주식회사 후지코시 재판 연혁< >

2003

월 일4 1 주식회사후지코시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도야마지방재판소( ) ( )不二越

2005

월5 제 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삼성본사 앞 집회2

2006

월 일7 24~28 제 차 후지코시소송 재판 관련 원고단 방일2

월 일10 26 제 차 후지코시소송 재판 보고회한국교회 주년기념회관2 ( 100 )

2007

월 일1 12 제 차 후지코시소송재판 보고회민족문제연구소 소회의실2 ( )

월 일1 23 제 차 후지코시소송재판 원고모임오후 시 청량리 태능숯불갈비2 ( 1 , )

월 일3 20~23 제 차 후지코시소송 결심공판 원고 증언대회2 ,

월 일4 14~17 제 차 후지코시소송 관련 원고방일2

월 일5 29 제 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회의오전 시 한국교회 주년기념관2 ( 10 , 100 )

월 일8 18 제 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회의한국교회 주년기념관2 ( 100 )

월 일9 17~21 제 차 후지코시소송 심 판결2 1

월 일9 19 주식회사후지코시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기각( )不二越

월 일10 1 주식회사후지코시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고야고등재판소 항소( )不二越

월 일12 1 제 차 후지코시소송 원고단 간담회오전 시 사무실2 ( 10 , )

2008

월 일5 28 제 차 후지코시소송 항소심 제소원고 나찬덕 민연수 간사 방일2 ( , )

월 일9 7~10 제 차 후지코시소송 항소심 제 회 공판 원고 전옥남 민연수 간사 방일2 2 _ ,

월 일11 7~10 제 차 후지코시소송 지원회 방한2

월 일12 8 제 차 후지코시소송 제 회 구두변론나고야고등재판소2 3 ( )

구분 재판소 제소일 판결일 내용
심1 도야마지방재판소 2003. 4. 1 2007. 9.19 청구기각 명은 청구각하, 1
심2 나고야고등재판소 2007.10.1 2010. 3. 8 항소기각
심3 최고재판소 2010.7.29 2011.10.24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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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월 일4 10~12 제 차 후지코시소송 지원회 방한나카가와 미유키2 ( )

월 일5 22~25 제 차 후지코시소송 변호단 및 지원회 방한 재판보고회청량리사무실2 ( )

월 일7 28~31 제 차 후지코시소송 지원회 방한 간담회나카가와 미유키2 , ( )

월 일10 5 제 차 후지코시소송 결심 최후 법정 진술원고 유찬이2 ( )

월 일10 6~14 제 차 후지코시소송 투쟁 방일원고 유찬이 전옥남 안희수 최희순 김명배2 ( , , , , )

월 일11 11~15 제 차 후지코시소송 지원회 나카가와 미유키 방한 원고면담2 ,

월 일12 1~11 제 차 후지코시소송 투쟁 방일원고 안희수 전옥남 사무국 송경섭2 ( , , )

2010

월 일2 2~5 제 차 후지코시소송 지원회 방한나카가와 미유키2 ( )

월 일3 5 제 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 ·

월 일3 7~19 제 차 후지코시소송 항소심 판결 참석차 방일2

월 일3 8 주식회사후지코시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기각( )不二越

월 일3 9~11 후지코시강제연행희생자추도식 집회일본 후지코시사, ( )

월 일7 13~18 주식회사후지코시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도야마 증언회( )不二越

월 일8 25 후지코시재판지원회 사무실 방문 일정 협의나카가와 지원회사무국( )

2011

월 일 일2 20 ~25 후지코시원고 주주총회 참석 및 본사 앞 행동원고 김명배 참석( )

2012

월 일 일2 19 ~26 김명배 방일후지코시 주주총회 참석 및 후지코시 본사 앞 총 행동 참석.

월 일3 12 후지코시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회 사무국 방문 원고단과 회의


